
제 안 설 명

□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신건택 의원입니다.   

□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열여덟(18)명의 동료의원이 

동참해 주신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고 

감사히 생각합니다.  

□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비정규직과 취약계층 증가 등 노동시장이 급격히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환경 변화 속에서 노동정의의 실현과 올바른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서는 근로감독행정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의 

역할이 더욱 막중합니다. 

   그러나, 이들 근로감독관들은 기존 업무였던 임금체불과 사업장 

감독 외에 불법파견, 하도급 민원, 부당노동행위, 고용평등, 

취약계층 노동인권으로까지 업무가 확대・고도화되면서 근로조건 

및 노동관계법령의 감독과 노사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다수의 근로현장을 규제하기에 근로감독관의 수가 매우 

적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감독관 한 명이 

임금노동자 1만2천500명, 사업장 1천450곳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감독관의 실질적인 감독기능이 떨어지고 있고 

있습니다. 

   서울시만도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1만 7천 6백여명에 이르고, 

산하 투자・출자・출연기관과 서울시 업무의 수탁기관에 종사하는 

노동자만도 수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 행정기관과 산하・유관기관을 대상으로 

노동권 침해와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조사하고, 위반내용에 대해 

시정권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조사관’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지방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 기능을 보완하고 근로보호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노동이 바로 서야 서울이 보다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노동정의는 국가경제력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 노동권익 보호와 올바른 노동행정서비스를 기대하는 직원들의 

염원을 저버리지 마시고, 부디 개정안의 취지에 만장일치로 동의해 

주시길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